
◎ 망식별번호관리세칙

제정 2005. 6. 24.

개정 2005. 12. 1.

개정 2006. 11. 28.

개정 2008. 4. 16.

개정 2011. 4. 15.

개정 2018. 12.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망식별번호관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망식별번호(이하 “AS번호”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할당 등

제2조(할당)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AS번호를 할당한다.

1. AS번호를 할당받고자 하는 자는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할당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2. 진흥원은 할당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3. 진흥원은 할당신청이 준칙 제5조의 할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준칙 별표 

제1호의 할당수수료를 신청인에게 청구한다.

4. 진흥원은 할당수수료의 입금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AS번호

할당을 통보한다.

5. 진흥원은 AS번호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WHOIS를 통해 공개한다.

제3조(할당정보 변경) ① 사용자는 할당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보변경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할당정보의 변경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② 사용자는 기관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제3장 반납 등

제4조(반납) 사용자는 AS번호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납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

한다.

제5조(회수) ① 진흥원은 준칙 제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AS번호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수를 통보한다.

② 회수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진흥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진흥원은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정보를 삭제한다.

③ 진흥원은 이의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진흥원은 제기된 이의가 타당한 경우 회수를 철회하고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최종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할당

정보를 삭제한다.

제6조(이전) ① 진흥원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가 할당받은 

AS번호를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1. 이전받고자 하는 자가 준칙 제4조 및 제5조의 할당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유지수수료가 완납된 경우

3. 별지 제3호서식의 이전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한 경우

② 진흥원은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한다.

③ 이전된 AS번호의 사용기간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수수료

제7조(할당수수료) ① 진흥원은 할당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이용

하여 할당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신청인은 청구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할당수수료를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10월 31일 이후 AS번호를 할당하는 경우 할당수수료와 다음연도

유지수수료를 함께 청구한다.

제8조(유지수수료) ① 진흥원은 12월 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를 이용하여 다음

연도 유지수수료를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② 사용자는 청구된 유지수수료를 1월 31일까지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2005. 6. 24.>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유지수수료의 납부기한은 

2006년 1월 31일로 한다.

부칙 <2006. 11. 28.>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6.>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5.>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이 세칙은 진흥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AS번호 할당통보서

AS번호 할당통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은 년 월 일자로
_________________에게 아래의 AS번호를 할당합니다.

AS번호 : AS

o 상기 AS번호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이하 시행령, 망식별번호관리준칙
및 망식별번호관리세칙의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o AS번호의 사용은 RFC1930, RFC489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상기 AS번호를 사용하기 위해서 ISP 담당자에게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o AS번호의 할당정보 등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하며, 할당정보가 정확
하지 않은 경우 KISA에 정보변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whois.kisa.or.kr 또는 whois -h whois.kisa.or.kr [AS번호]

o AS번호의 할당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https://ip.kisa.or.kr을 이용
하여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할당된 AS번호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본 AS번호 할당내역은 
KISA의 IP주소 관리대행자(ISP)에게 통보됩니다.

o 문의처
- 02-405-4118, hostmaster@nic.or.kr

감사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Hostmaster



[별지 제2호] AS번호 신청서

AS번호 정보변경  반납  신청서

1. AS번호정보 3. AS번호 사용 기관정보

AS번호: 한글기관명:

네트워크명: 영문기관명:

연결 ISP의 
영문서비스명:

ISP 1 ISP 2
대표자명:

연결 ISP의 AS번호:
ISP 1 ISP 2

사업자등록번호

라우팅 프로토콜:
ISP 1 ISP 2

우편번호:

보유 IP주소 블록: 한글주소:

영문주소:

2. 라우팅 정보 4. WHOIS 공개용 정보

as-in:
ISP 1 ISP 2

대표 전화번호:

as-out:
ISP 1 ISP 2

대표 전자우편주소:

default:
ISP 1 ISP 2

- -

5. AS번호 담당자 정보 6. 회계 담당자 정보

담당자명: 담당자명:

회사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전자우편주소:

6. 추가사항(comment):

[별지 제3호] AS번호 이전신청서

AS번호 이전신청서

양

도

인

기관명(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명 (인)

양

수

인

기관명(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명 (인)

이전대상 AS번호

이전사유

이전계획

망식별번호관리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AS번호 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AS번호수수료청구서

발급번호 년도-0000호
AS번호수수료청구서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AS번호

망식별번호관리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AS번호수수료를 청구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인)

청 구 내 용

구  분 금  액

(년도)할당수수료 AS번호 개당 3,300,000원

청구금액

구  분 금  액

(년도)유지수수료 AS번호 개당 330,000원

청구금액

총 청구금액

입
금
정
보

입금계좌

은 행 명 예 금 주 한국인터넷진흥원

납부기한 입금방법

기타사항

o 부가세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o 입금 시 입금자란에 ‘기관명 또는 AS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할당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할당신청서의 접수가 

취소됩니다.
o 유지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AS번호가 회수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